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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

성장을 해 온 결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수도권·지방간의 

격차확대라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지역에서는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 증가 등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미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만 증가, 해당 지역의 발전동력 확보 미흡 등에 

따른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정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한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봉사활동과 같은 

일회적인 행사 참여, 지역기부 활동 독려 등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협력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주여건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병원·은행 등 생활편의 시설 및 상업·문화 시설 등이 

부족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공공기관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전공공기관 간 협의를 모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혁신도시의 장기적 성장비전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의무화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나, 우수한 인재풀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지역

인재 대상자 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 등 동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여건이 조성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이전공공기관 연계형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혁신주체 간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의료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인식 차이, 협력의 경험 부족 등

으로 인해 현재까지 기관 간 협조체계가 미흡하므로 정부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우수한 인재풀을 충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이전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및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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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Ⅰ. 서론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였음

○ 정부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1970년대 초반부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경제활동, 지역총생산, 각종 

사회·문화시설 등 주요 기관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지방이전을 

선도하여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현상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였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였음

□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수립·발표되어 공공기관의 지방이

전이 추진된 이후 2018년 11월 현재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 기관 중 

15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음

○ 구체적으로 2013년까지 35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2014년 59개, 

2015년 41개, 2016년 7개, 2017년 이후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향후 

3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임1)

1) 향후 한국에너지공단(울산 혁신도시로 2019.3월 이전예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2018.12월 이전예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혁신도

시로 2019.12월 이전예정) 등 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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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발전을 모색

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기로 하였음2)

- 이는 기존 혁신도시 정책이 공공기관의 이전에 초점을 두어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의 달성이 미흡하다는 

인식 하에, 혁신도시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임

□ ‘혁신도시 시즌2’가 성공하여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여 지역의 성장기반이 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현황을 파악·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 증가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

○ 다만, 이와 더불어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미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만 증가, 신규인력 채용상의 어려움, 

해당 지역의 발전동력 확보 미흡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음

-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에 대한 지적3)이 

2)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2월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5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3) “부산에 내려온 공공기관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부산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주관하고 

비용을 분담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략) 부산 지역사회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융 

공공기관들을 부산에 내려 보냈지 무슨 부산시나 기재부가 자기 행사하면서 돈 내게 

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 「201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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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2017년 6월말 기준 혁신도시의 산업용지 분양률(68.7%), 클러

스터4) 분양률(60%)이 미흡하여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5)

□ 이 보고서는 혁신도시를 방문하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

과의 면담을 통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정착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혁신

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쳐 진행되었음

○ 2018년 4월 27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현황과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경과, 성과와 그 한계,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

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

○ 혁신도시로 이전한 107개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 

현황 및 애로사항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해당 공공기관들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애로사항, 지방자치단

체와의 협조 및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력 여부,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방이전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회신 받음

4)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성된 용지

5) 2018.6월 기준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업 입주율은 계획 대비 20.3%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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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를 관장하는 13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효과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사항 및 업무협조 

현황, 업무상 개선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지방자치단체의 회신내용을 검토하고, 업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공공기관을 선정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한 혁신도시에서 인력 및 자산 

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음

[표 1] 현장조사 기관 및 조사일정 

일자
대상기관

(소재지)
선정사유 비고

2018.4.19
한국전력공사

(나주)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소재

- 구성원의 특정 전문분야(전기·전자) 비중이 높음

2014.12.

본사이전

2018.4.20
국민연금공단

(전주)

- 혁신도시로 이전한 준정부기관 중 인력 규모 등이 

가장 큼

- 기금운용업무와 연금지급업무를 동시에 수행

2015.6.

본부이전

2018.5.10
한국토지주택

공사(진주)

-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이전

2015.4.

본사이전

2018.5.11
한국자산관리

공사(부산)

-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과 함께 동일한 건물로 이전

- 혁신도시 중 도심지 내에 위치

2014.12.

본사이전

2018.5.29
한국도로공사

(김천)

-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지역 범위 광역화 효과 검토

-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업무 수행

2014.11.

본사이전

2018.5.30
한국가스공사

(대구)

-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지역 범위 광역화 효과 검토

- 인력 및 자산규모 등에서 지역내 파급효과가 큼

2014.9.

본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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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개관

1. 도입배경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성

장을 해 온 결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수도권·지방간의 

격차확대라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나타남

○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47.2%, 100대 기업본사의 91%가 집중

되는 등 경제활동, 지역총생산, 각종 공공기관 및 사회·문화시설 등 주요 

기관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6)

 [그림 1] 경제 및 행정기능의 수도권 집중현황

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집적으로 인한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인구 감소 

6) (구)건설교통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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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재 유출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 구조에 봉착하여 지역과 지역 간 갈등 

심화로 인한 국민통합의 어려움,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종국에는 

국가경쟁력마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7) 

□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기존의 수도권 규제 및 지방육성정책으로는 

현 상황의 타개가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추진 경과 등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2003.6.)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이 제정(2004.4.1.시행)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8)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음(2004.8.)

○ 이후 공공기관의 이전희망 지역조사, 시·도별 정책설명회 개최 및 유치희망

기관 조사, 국회보고, 노조 대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짐

7) 국토연구원,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 연구」, 2005.8.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

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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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개 시도지사 간 기본협약을 체결(2005.5.)하였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노조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본협약을 체결(2005.6.)

한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발표하였음(2005.6.24.)

- 동 계획에 따르면, 175개 공공기관9)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배치하고, 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입주

시키기로 하였음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는 정부, 시·도, 이전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에서는 10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완료함(2005.12.)

○ 2007년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였음(2007.2.12.시행)

○ 이후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용지보상 등을 

거쳐 개별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11월 현재 이전대상 153개 기관 중 15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음

9)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라 이전대상

기관은 최종적으로 153개(혁신도시 115개 + 개별이전 19개 + 세종시 19개)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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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2003.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2004.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 마련

2004.8.31.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발표

2005.상반기 국회보고, 노조대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2005.5.27.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 ‘기본협약’체결

2005.6. ‘노정 기본협약’체결

2005.6.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발표

2005.7.27. 시도 및 이전기관에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통보

2005.8.05.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단장: 국토부 차관)설치

2005.8.31. 정부, 시도, 이전기관간의 ‘이행기본협약’ 체결

2005.9.28.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005.10.13. 정부, 시도, 이전기관 등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 구성

2005.12.23.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2006.2.7.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 내정

2006.4.7. 혁신도시건설 기본구상, 방향 마련

2007.1.11.
(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2007.2.12시행)

2007.4.16.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2007.5.30.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2008년 12월 수립 완료)

2007.7.10.부터 용지보상 착수(2009년 10월말 99.2% 보상완료)

2007.12.~
2014.12.

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2017.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개정(2018.3.27.시행)

2018.3.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기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2018.10.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중 150개 이전 완료(98.0%)

[표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주요연혁

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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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계 소속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혁신도시 115 32 13 44 26

개별이전 19 12 3 3 1

세종시 19 - - 1 18

전체 153 44 16 48 45

□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115개(부산 13개, 대구 11개, 광주·전남 

16개, 울산 9개, 강원 12개, 충북 11개, 전북 12개, 경북 12개, 경남 11개, 

제주 8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19개 기관(오송 5개, 아산 4개, 기타 10개) 

등 총 153개 기관임

○ 기관 유형별로는 소속기관 44개(혁신도시 32개, 개별이전 12개), 공기업 16개

(혁신도시 13개, 개별이전 3개), 준정부기관 48개(혁신도시 44개, 개별이전 3개, 

세종시 1개), 기타공공기관 45개(혁신도시 26개, 개별이전 1개, 세종시 18개)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10)

(단위: 개)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참조 재구성

□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하여 정부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정부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액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증가시켰는데, 

10)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현황은 [부록] 참조(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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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0개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535억원에서 2017년 3,292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

[표 4]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현황(’17.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13년 53,492 14,068 7,545 1,951 3,511 4,152 2,015 7,518 6,282 5,659 791

’14년 212,762 18,238 21,999 36,032 22,979 14,772 9,686 50,073 14,228 22,341 2,414

’15년 744,210 405,583 38,415 85,061 23,343 49,285 25,071 29,813 31,912 47,231 8,497

’16년 453,371 37,578 48,683 96,173 38,584 50,312 37,999 38,697 28,637 71,226 5,482

’17년 329,210 18,404 36,635 75,991 20,562 41,021 29,454 23,405 13,640 65,615 4,483

주: 1. 2015년도 지방세 수입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11)의 시행(2015.1.1.)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의 2016년도 환급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2. 2017년도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가 급감하여 지방세가 
감소하였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인재 채용율이 2012년 2.8%에 불과하였

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2014년에는 10.2%로, 2017년에는 14.2%

까지 상승하였음12)

11)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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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즌1 ('05.~'17.) 시즌2 ('18.~'30.)

추진

주체
중앙정부 (Top Down방식) 지방정부 (Bottom Up방식)

정책

비전
수도권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추진

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

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

정책

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

추진

과제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

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

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법적

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지역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 내 

인구의 증가는 지역 내 소비, 일자리, 소득 증대와 생활서비스의 수요 증대를 

가져와 지방경제의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10개 혁신도시 인구는 2014년 59,205명

이었으나, 2017년에는 174,880명으로 2.95배 증가하였음13)

3. 논의의 배경

□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대부분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혁신

도시 발전을 모색하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음(2018.2)

[표 5] 혁신도시 시즌1과 시즌2 비교

자료: 관계부처 합동,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2018.2.

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2018.1.16.

13)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발표자료』,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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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는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2017.12.26.)한 바 있음

□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여 지역의 성장기반이 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동 보고서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면담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혁신도시 시즌2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는 것임 

○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기관 지역배치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발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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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 등: 문제점을 중심으로

1. 장기적인 지역발전 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문제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에게 지역사회 기부활동 

및 협력사업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지방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업들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사회공헌 활동 및 협력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기여활동에 참여

하고 있으나, 대부분 봉사활동 등 일회성ㆍ일방향성 행사의 비중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음14)

-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

공헌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전

공공기관이 대부분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에 특화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특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우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음

○ 이전공공기관은 이미지 제고,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을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단체의 사업 지원 등 협조요청이 많아지고 

있어 저희들 입장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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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전

인원(A)

가족

동반(B)

단신

이주

독신․
미혼(C)

출퇴근

가족동반

이주율

[B/(A-C)]

부산 2,947 1,407 800 740 - 63.8%

대구 3,393 1,283 1,189 904 17 51.5%

광주/전남 7,187 2,802 2,583 1,776 26 51.8%

울산 3,096 1,301 1,014 754 27 55.6%

강원 4,954 1,312 1,775 1,458 409 37.5%

충북 2,743 484 512 534 1,213 21.9%

전북 4,972 2,436 1,514 975 47 60.9%

경북 4,509 1,197 1,490 1,496 326 39.7%

경남 3,831 1,208 1,767 856 - 40.6%

제주 752 361 203 185 3 63.7%

합계 38,384 13,791 12,847 9,678 2,068 48.0%

수행하고 있으나15),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16) 

□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을 상대로 가족 이주 비중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가족 이주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대하는 수준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6] 이전공공기관 이주현황(2018년 6월말 기준)

(단위: 명)

주: 1. 이전인원은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원

    2. 국토교통부는 가족동반 이주율을 [(B+C)/A]로 규정하여 전체 61.6%로 제시하고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참조 재구성

15)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김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여자배구단 ‘경북 김천 하이패스배구

단’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을 확대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16)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거나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과도하게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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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공공기관의 가족 이주 비중 확대를 중요한 사안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이주

정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가족 

동반 이주를 독려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가족 이주 비중은 참고자료일 뿐 독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가족 이주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 평가와 연관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 그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17)

- 대부분의 이전공공기관은 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순환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가족 동반 이주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교육, 

배우자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 이주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음

□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헌사업, 가족 이주 비율 등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수단에 한정된 협력에 매몰되기 보다는 지역특화산업 및 성장유망산업의 

육성 등을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17)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가족이주 비율 자료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혹시 비율이 낮으면 평가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받을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주민등록 이전을 독려하고 싶어도 본사 근무기간이 끝나 다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주민등록을 또 옮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공

공기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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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6월 기준 산학연 클러스터의 용지분양율은 62.6%이며 해당 부지에 실제 

기업이 입주한 비율은 계획 대비 20.3%에 불과하고,18) 입주 기업 중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의 비율도 41.8%에 그치는 등 이전공공기관을 중심

으로 타 기관, 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조 및 

논의가 미비함

-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연구소 등의 

집적에 따른 산학연 생태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2. 정주여건 개선 지연  

□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혁신도시 상생

협의회’를 통해 확인되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것임

○ 현재 공공기관 청사 건립은 대부분 완성되었으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부족한 문화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한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

되고 있음

- 세종시, 진주, 나주, 원주 혁신도시 등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좋지 않고19),  주요 관공서, 우체국, 은행, 병원 등이 기존 도심 지역에 

18) 클러스터 용지 활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클러스터 분양면적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커 기업은 분양보다 임차를 선호하거나, 분양을 받고도 건축을 

지연하고 있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클러스터 미분양 필지당 분양면적 요건은 

1,423m²(전남)〜30,971m²(울산)이나, 500m²내외 등 소규모 입주희망 기업이 다수임

19) 세종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업무협의 차 세종국책연구단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은 오송역과 세종국책연

구단지 구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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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되어 혁신도시에서의 접근성이 미흡하여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2014년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직원을 읍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해당 병원의 수술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앰뷸런스를 〇〇대학병원으로 재후송 도중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다시 

읍내 병원으로 차를 돌려 심폐소생 후에 다시 〇〇대학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었으며, 

새벽에 영유아 자녀가 갑자기 아플 경우 근처 응급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이전공공기관 직원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주여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전 공공

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2017)에 따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52.4점(100점 기준)에 불과하였음

[그림 2]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결과

주: 2017.6~7월 중 2,022명 대상 현장면접 조사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발표자료』, 2018.4.

- 분야별로는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58.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교육 환경(50.9점), 편의·의료 서비스환경(49.9점), 여가활동 환경(45.2점), 

교통 환경(44.5점)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 등 조사항목 대부분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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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회예산정책처(2016)에 따르면 지방 이전공공기관의 총 이전대상 

직원 대비 2013~2015년 간 자발적 퇴직자 비중은 22.8%20)로, 이전대상 

직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2016)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후하여 자발적 

퇴직이 증가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점 중 하나였던 수도권 거주의 혜택이 사라지면서 급여 및 처우가 

좋은 다른 직장 등으로의 이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함

□ 실제 일부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에 따른 기존 직원의 퇴직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정주여건 미비 등에 따른 전문 인력의 지원 부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2017.2월 전주 이전)21)의 경우 지방이전을 전후

하여 2016년 30명, 2017년 27명의 퇴직인원이 발생하였으나, 전주이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채용에서 채용한 인원은 당초 계획(62명)보다 적은 26명에 

불과하였음22)

-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수도권에 금융 관련 일자리가 많은 상황에서 금융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주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3.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조 미비

□ 「혁신도시법」은 시·도지사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5년 주기)을 수립할 때 

20) 총 이전대상 직원 39,195명 중 정년퇴직을 제외하고 8,919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음

21)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경우에는 기금운용본부와 다르게 2015.6월 전주로 이전하였음

22)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직은 총 278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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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23), 현장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 협의는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교통, 

편의시설 등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전공공

기관의 실무부서장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장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음

- ‘혁신도시 상생협의회’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이전공공기관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24)

- ‘공공기관협의회’의 경우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업무가 상이

하여 해당 협의회에서는 주로 지자체를 상대로 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 간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음25)

 이전공공기관을 배치함에 있어 업무 기능뿐 아니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에 차등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 간 업무 영역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업무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26) 

23)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수립 가이드라인」, 2018.

24) “신도시 형태로 조성된 혁신도시라 주변이 많이 정비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상생협의회를 통해 건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자체가 상생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직원)

25) “이전공공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협의회에 참석하는 기관의 성격이 

달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협의회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전공공기관 

간 업무상 유사점이 없어 전략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친목도모가 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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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전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등 기존 협력기구의 기능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전공공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임

○ 이전공공기관에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전공공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행정력의 낭비로 인식될 

수도 있음

[그림 3] 한국전력공사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현장조사 장면

사진 설명: 한국전력공사(좌, 2018년 4월 19일) 및 국민연금관리공단(2018년 4월 22일) 

직원들과 면담

26) 예컨대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연금

공단은 제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나주로 이전하는 등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공적 기금 관련 업무를 활용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가 어려운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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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지자체의 인구 및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여 혁신지원 기능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27)

○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미래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 발전 등 장기적 목표에 대한 지자체와 이전공공

기관 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조 체계의 미비는 혁신도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의 부족으로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대학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지연하여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지역인재 채용제도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

하는 것을 말함

○ 동 제도는 2013년 (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에 권고의 형태로 도입된 이후 2017.10. 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었음

27) “지자체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혁신도시를 운영하기에는 아직 지자체의 행정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지자체 중심의 혁신

도시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국토부 등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향후 혁신도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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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현황

(단위 : 개, 명) 

지역
조사

기관수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부산 11 361 85 23.5 366 99 27.0 563 176 31.3

대구 9 430 78 18.1 527 112 21.3 420 105 24.9

광주·전남 13 2,077 296 14.2 2,316 264 11.4 2,444 397 16.2

울산 7 297 30 10.1 797 58 7.3 1,193 54 4.5

강원 11 1,434 157 10.9 1,806 205 11.4 1,936 231 11.9

충북 10 261 25 9.6 318 27 8.5 293 24 8.2

전북 6 472 73 15.5 765 100 13.1 755 109 14.4

경북 8 1,970 192 9.7 1,449 252 17.4 990 185 18.7

경남 10 735 80 10.9 881 99 11.2 1,088 126 11.5

제주 3 39 4 10.3 53 8 15.1 78 5 6.4

충남 2 219 32 14.6 342 59 17.3 346 44 12.7

세종 19 639 57 8.9 398 50 12.6 195 9 4.6

합  계 109 8,934 1,109 12.4 10,032 1,334 13.3 10,301 1,463 14.2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2018.1.16.

- 이전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지역인재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하여야 하며, 2022년부터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함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 내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우수한 인재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0%(2022년 기준)의 지역인재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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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인력의 배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의 상황에서 당장 30%나 되는 인원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략) 기업에 대한 성과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습니다.”

- 이전공공기관 인사담당자 -

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있음

-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을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지역별로 지역인재 대상자의 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30%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28)

○ 2017년 기준 부산의 경우에는 지역 내 대학졸업생이 32,516명인데 반해, 

울산의 경우에는 부산의 8.4% 수준인 3,857명에 불과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특정 사학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졸업생이 다수를 차지하여 지역인재채용을 30%

까지 확대하는 것이 해당 사학재단에 과도한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음29)

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채용해야 하는 지역인재의 지역 범위는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

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광주, 전남),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우 해당 광역시와 

도(대구, 경북), 그 외의 지역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세종)임

2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성 분석」,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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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산 29,263 30,067 32,853 33,180 32,516

대구, 경북 32,632 32,751 34,972 36,524 37,198

광주, 전남 18,869 19,129 20,751 21,473 22,182 

울산 3,084 3,401 3,444 3,653 3,857 

강원 14,016 14,677 15,790 16,321 16,372 

충북 13,032 14,154 15,449 16,174 16,591 

전북 13,896 13,193 14,165 14,478 14,367 

경남 11,427 11,397 13,094 13,319 14,265 

제주 2,098 2,184 2,301 2,295 2,322 

충남 23,896 23,989 24,945 26,679 26,567 

세종 2,684 2,625 2,830 3,137 3,361 

 [표 8] 지역별 대학졸업생 현황

(단위: 명)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5. 기타

□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의 행정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력의 중복이 발생하거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음

○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음성군과 진천군

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전북혁신도시도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행정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음 

- 행정구역이 넓지 않음에도 같은 혁신도시 내에 시·군 민원센터 등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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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각각 설치되어 행정력의 중복이 발생하거나, 행정관리 이원화로 

가로등 설치 등 시민안전 관리 및 도로관리 등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내에 덕산혁신도시출장소(진천군), 맹동

혁신도시출장소(음성군)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각각 혁신도시 공원관리사무소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각각 혁신도시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한편, 같은 혁신도시 내에 이전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지자체 운영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음성군은 음성군으로 이전한 5개 기관 임직원에게만, 진천군은 진천군

으로 이전한 6개 기관 임직원에게만 지원하고 있음  

□ 본사 및 각 지역본부 등에 순환근무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단신

직원용 숙소(사택) 운영 기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일로부터 4년으로 제한30)

되어 사택 이용 직원들의 주거불안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단신직원용 숙소 운영기한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소관부처 및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전

완료 4년이 경과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 각 공공기관들은 사택 운영기간 종료일이 가까워짐에도 관련부처에서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택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 

단신 직원들의 주거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30)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422(’17.03.24)「지방이전 공공기관 숙소 및 사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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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③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ㆍ

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또한, 「혁신도시법」제49조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 이외의 지방

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상생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동 기금의 조성이 원활하지 않음31)

○ 동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북을 제외한 시·도에는 지역발전 상생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못함32)

○ 공동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ㆍ도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및 혁신

도시 조성비용 등과 관련한 문제로 지자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33)

□ 한편,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기관의 청사를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공공기관 청사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정 당시의 해당 공공기관 정원을 

기준으로 건축되었으나, 실제 이전까지 3년 ~ 4년이 경과하면서 사업규모 

확장으로 인한 인력채용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실근무인원이 증가하면서 

사무실 등의 부족이 발생함

3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자료』, 2018. 4.

32) 전북의 경우 지역발전 상생기금으로 2017년 1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2020년까지 

총 35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음

33) 남도일보, 「혁신도시 공공발전기금 조성 엇박자」,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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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은 사무 공간 부족으로 회의실, 복도 등에 

집기류를 설치하여 별도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또한, 혁신도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구도심 인구의 

유출로 이어져 구도심 공동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혁신도시 개발로 수도권 인구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 주민, 구도심 주민 등도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등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경제적ㆍ문화적 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구도심 주민의 이주로 구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도시와 구도심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상호 교류가 어려운 것

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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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보완과제

1.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상생발전 및 성장동력 구축

□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봉사활동 등 일회성 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 이주 비중 확대 요구 

등 지엽적인 논의에 치중하기 보다는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발전과 혁신도시의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34)

○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의 성격상 소극적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내 기부 등에 대한 원칙을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지자체나 지역민의 과도한 

기부요구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35)

○ 「혁신도시법」제5조의2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혁신도시발전계획에 혁신

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등이 포함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36),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34) “저희도 지방에 내려온 이상 여기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정착은 무엇보다도 혁신도시가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저희도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

체와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로 상생하고자 합니다.” (이전공공기관 직원)

35) 예를 들어 공공기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만 지역사회공헌 활동예산

으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지역협력 사업에 대한 

원칙을 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36)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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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

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계획을 기초로 부처 협의, 지역별 공론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였음

(2018.10.25.)

□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형 지역산업 육성정책 등을 통해 지역 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성장유망산업, 지방

자치단체가 보유한 혁신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동서발전이 울산과학기술원 등 지역대학, 기업,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업하여 신재생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김천으로 이전한 한국전력기술이 적층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 지역 

에너지 진단 등 지역 중소업체와의 기술 및 사업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은 해당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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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제 공 서 비 스

도시관리

운영

▪스마트 행정 : 지능형 시설관리, 무방문 민원행정, 도시정보포털 등

▪스마트 환경 : 실시간 오염감시, 수량·수질 정보 등

▪스마트 안전 : 종합방재, 도시안전, 도로모니터링, 공원안전관리 등

비즈니스

지원

▪스마트 혁신클러스터: 화상회의(화상대면), 첨단기술체험거리, 첨단산업

포털, 클라우드 서비스 등

주민

서비스

▪스마트 교통 : 지능형 교통정보, 실시간 주차도우미 등

▪스마트 복지 : 원격의료서비스, 자녀 안심등교, 보건복지포털 등

▪스마트 문화 : 문화정보포털, 스마트 박물관, 스마트 도서관 등

▪스마트 교육 :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역학생 인터넷과외 등

[그림 4]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조사 장면

사진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좌, 2018년 5월 10일) 및 한국자산관리공사(2018년 5월 

11일) 직원들과 면담

□ 또한,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첨단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혁신

주체 간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혁신

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표 9] 스마트시티 구축 및 서비스 제공방안 예시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수립 가이드라인(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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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관리 운영, 비즈니스 지원, 주민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이 혁신도시 주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에 

조성된 거점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하여 혁신도시가 혁신도시 내부뿐만 아니라 인근 혁신 거점 지역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혁신도시의 발전성과를 확산하고 이를 공유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5] 국가혁신클러스터 예시(강원)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발표자료』,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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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여건의 조속한 개선 및 지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 내 수요가 창출되어 지역산업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 동반 이주가 확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의료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의 정주

여건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자녀 동반 가족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과 유치원·초·중·고 각급 학교기관을 조속히 확충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혁신도시 내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혁신도시를 교육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혁신도시법」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중등교육

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

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도·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

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또한, 대부분의 혁신도시에서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하여 이전기관 임직원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문화·여가시설 확보를 위한 추가시설 확충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주여건 

개선(도서관 건립, 문화시설 등)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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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김천혁신도시가 부족한 문화시설(도서관, 공연장)의 확충을 위해 

문화시설 건립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건축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 기존 도심과 혁신도시 간 대중교통 노선의 확대, 공용주차시설의 확충 등 

교통 인프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및 진주, 나주, 원주, 울산 혁신도시 등의 경우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고속버스 등의 노선 경유 및 시내버스 증차(배차 간격 조정 등) 등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도시 내 신규 건축물 승인 시 주차공간을 우선 확보

하도록 조치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 측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다양한 정주여건 지원 및 개선사업을 통해 가족을 동반한 이주를 유도

하고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당초 기대보다 낮은 상황으로 해당 

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혁신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 측에서도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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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현장조사 장면

사진 설명: 한국도로공사(좌, 2018년 5월 29일) 및 한국가스공사(2018년 5월 30일) 직원들과 면담

3.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조 강화

□ 2017년 12월 「혁신도시법」개정으로 혁신도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한 바, 효과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관련 주체의 기능적 협조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법」제5조의2는 시·도지사가 ‘혁신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는 이전공공기관에게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자체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던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형태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로 전환하고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혁신도시법」 제47조의3)하였는 바, 

이러한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

공기관 등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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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에서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행 지방자치

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조체계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의 발전과 관련한 장기적 전략이 부재

하여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혁신지원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행 「혁신도시법」제29조의3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수립의 주체가 이전공공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로 하여금 지역발전계획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이전

공공기관의 장기적 성장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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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

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혁신도시법」제32조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간 혁신도시의 성장동력 구축 등의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한,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이전공공기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전공공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향후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과 유사한 기관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정치권에서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이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공공

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집적을 통해 이전공공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시너지 효과가 이뤄질 때 혁신도시의 내재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7) 2017년 12월 「혁신도시법」개정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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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구지역 12개 공공기관38)이 지역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기금을 조성하여 혁신기술 창업과 사회적 기업 성장에 공동기금을 활용

하기로 하는 사례가 부각되고 있는 등39) 이전공공기관 간 협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4. 지역인재 범위 확대와 지역인재 양성 노력 필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역차별 문제, 채용상의 어려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기준에 있어 지역별, 기관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혁신도시법」상의 지역인재 개념을 확대하자는 논의40)가 

있으나, 지역인재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41),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역인재의 지역범위는 각 공공기관이 있는 행정구역(시·도 기준)이나, 

3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도시공사, 대구

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39) 대구일보, 「대구지역 12개 공공기관, 지역상생발전 맞손」, 2018.9.6.

40) 지역인재의 개념을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8312)」이 국회에 제출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4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지방인재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

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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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확대가 가능하므로 공공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역차별 문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범위를 광역화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중재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광주

광역시·전라남도는 공동혁신도시로서 지역인재 지역범위를 해당 시·도가 

아닌 해당 권역으로 확대한 바 있음

- 현재 이전지역 범위의 광역화에 대해 울산·경남·광주·전남·충북 등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출신 인재의 채용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42)

□ 한편,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의무화 된 이상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불합리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우수한 인재풀을 충원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합한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우수인력 배출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 추진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역인재 양성 및 금융권 취업역량을 강화

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대학생정보교류네트워크(BUFF)를 부산은행과 공동

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채용된 인력 중 많은 인재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43)

42)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7.9.

43) “BUFF를 지원한 대학생들에게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실무역량을 제고시켰더니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금융권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략) 

우리 회사의 신입직원 중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직원이 많이 보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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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별로 유사한 기능군의 공공기관들이 이전함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지방대학 간의 적극적인 연계 및 공동 노력 또한 필요함44)

[그림 7] 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 예시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2017.9.18.

○ 이를 위하여 「혁신도시법」제31조의2에 의해 설립된 지역인재채용

협의체45)를 활성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 지역대학, 지방

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연계 및 공동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4) 정대율,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 2016.

45)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자체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교육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자문하는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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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 및 주민들에 대해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일원화된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내에 종합행정

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조성한 경우 지자체간 협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단신직원용 숙소(사택)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로 3∼5년에 걸쳐 

단계적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이전에 따른 단신직원용 숙소운영 감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미혼 등 

단신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됨

□ 한편,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재생을 연계하여 혁신도시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혁신도시와 구도심과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구도

심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도시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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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상기에 전술한 바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는 있으나,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정착과 관련하여 현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한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봉사활동과 같은 일회적인 

행사 참여, 지역기부 활동 독려 등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협력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병원·

은행 등 생활편의 시설 및 상업·문화 시설 등이 부족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공공기관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전공공기관 간 협의를 모색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혁신도시의 장기적 성장

비전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18년부터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이전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나, 우수한 인재풀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지역인재 대상자 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 등 동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의 행정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력의 중복이 발생하거나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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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으며, 단신직원용 사택 운영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직원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이전

공공기관 연계형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혁신주체 간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부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무조건 감내하도록 하기 보다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의료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인식 차이, 협력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기관 간 협조체계가 미흡하므로 정부는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도입·의무화 된 이상 이전공공

기관은 우수한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및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이전공공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및 공동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지역인재의 지역범위를 광역화하여 공공기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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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혁신도시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조성된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일원화된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혁신도

시발전지원센터 내에 종합행정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 및 주민들에게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한, 단신직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단신직원 

숙소를 폐지하기 보다는 단계적 감축방안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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